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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의료광고 모니터링 관련 협조 요청

1.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도모를 위한 귀 협회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2.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SNS,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소지 사례 및

적극적 모니터링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.

- 이에 따라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정리하여 송부드리오니, 유사사안에 대하여 관련

의료법령상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드립니다.

< '19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우리부 입장 >

연번 지적사항 우리부 입장

1 성형앱을 통한 환자 DB거래의 위법성
의료법령 위반 소지(환자 유인‧알선)가

있다는 유권해석 및 회신 완료

2
필러제품을 오프라벨로 사용하는

시술광고의 의료법령 위반 여부

부작용 정보 누락, 객관적 사실의

과장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령 위반소지

3. 또한,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각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의 내실있는 운영 및 귀 협회

관련 각 기구 및 조직의 적극적인 의료광고 모니터링 역시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

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■ 의료법 제57조의3(의료광고 모니터링)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

의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

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4. 기타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,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령 해석 등에

관한 사항은 우리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안 또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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